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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

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

[시행 2022. 12. 20.] [환경부고시 제2022-248호, 2022. 12. 20., 일부개정]

 
환경부(화학물질정책과), 044-201-6787

 
             제1장 총칙
 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화평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, 제9호, 제

27조, 동법 시행령(이하 "화평법 시행령"이라 한다) 제20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4호, 제5호 의 규정에 의하

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ㆍ저장, 운반 또는

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화합물(compound)"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

을 말한다.

2. "염류(salts)"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.

 
             제2장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등
 

제3조(제한물질) ① 특정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ㆍ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물질은 별표 2와

같다.

② 제한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3과 같다.
 

제4조(금지물질) ① 모든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ㆍ저장,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물질은 별표 4와

같다.

② 금지물질 중 총칭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구체적 물질목록은 별표 5와 같다.
 

제5조 (삭제)

 
 

부칙 <제2022-248호,2022.1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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